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94,382,536 17,831,476

일반회계 526,870,347 15,806,110

특별회계 67,512,189 2,025,366

공기업특별회계 31,671,003 950,13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1,671,003 950,130

기타특별회계 35,841,186 1,075,236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15,500 6,465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412,943 42,38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71,001 20,130

자활기금특별회계 2,156,578 64,697

수질개선특별회계 24,601,709 738,05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6,578,368 197,35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3,800 2,214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31,287 3,93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116,508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